
차세대에너지과학연구소 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              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 

   1. 에너지물질 기초연구부

   2. 차세대에너지 기술연구부

   3. (신  설)

   3. 교육훈련부

   4. 행정지원실 

제4조(기구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 (개정 2025.07.21.) 

   1. 에너지물질 기초연구부

   2. 차세대에너지 기술연구부

   3. 아주대-SUNY ESF 지속가능 물질 및 에너지 연구센터

   4. 교육훈련부

   5. 행정지원실 

- 연구센터 신설 및 호 번호 변경

   (G-램프사업 국제공동연구 수

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 연구

센터 신설. 연구협력 MOU 체

결대학인 뉴욕주립대 ESF 내

에 본교 차세대에너지과학연

구소의 해외 분소 설치)

제5조(임원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

  1. 소장 1명

  2. 연구부장 각 1명

  3. (신  설)

제5조(임원)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(개정 2025.07.21.) 

  1. 소장 1명

  2. 연구부장 각 1명

  3. 연구센터장 1명

-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 신설에 

따른 임원 추가

제7조(연구부장) ① 연구부장은 교수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

  ② 연구부장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

  ③ 연구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7조(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) ①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은 교수연구원 중

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 (개정 2025.07.21.) 

  ②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를 관장한다. (개정 

2025.07.21.)

  ③ 연구부장 및 연구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(개정 2025.07.21.)

   [제목개정 2025.07.21.]

- 글로벌 협력 연구센터 신설에 

따른 직책 추가

제9조(교수연구원)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소 

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으로 한다. (삽  입)

제9조(교수연구원) 교수연구원은 연구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는 자로서 연구

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전임교원으로 한다. 단,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

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임용교원도 교수연구원이 될 수 있다. (개정 

2025.07.21.)

- 특정사업(G-램프사업 국제공동

연구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연

구협약을 맺고 뉴욕주립대 

ESF 내에 글로벌 협력 연구센

터 신설) 수행을 위한 교수연

구원 자격 단서조항 추가(해당 

조항은 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

에 관한 규칙 제9조(연구원) 

제2항 제1호(교수연구원)의 문

구를 그대로 준용

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「연구기관 설치 및 운영에 

관한 규칙」제9조(연구원) ② 

연구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

와 같다.

1. 교수연구원은 본교 전임교

원으로 한다. 단, 특정사업을 

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

우에는 특별임용교원도 교수

연구원이 될 수 있다. 

<신   설>

부    칙 <기획팀-934호 : 2025.07.21.>

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